
       1.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2.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2016.9.28.)됨에 따

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

비, 숙박비,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&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

학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학내구성원(학생 및 교원 등)이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

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

“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교육 여행,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(10.20.-22, 킨텍스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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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「학

위논문심사료」관련 안내

<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Q&A 사례>

질의)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,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

게 여비, 숙박비,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?

답변)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

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·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

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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